
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 신청요령 수정

재정적 능력 심사를 위한 투자(출자)금액 관련 지침 수정(신청요령 

67페이지)

o 신청요령 67페이지 2) 투자(출자)금액의 정의를 일부 수정합니다.

해당
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

신청요령

67페이지

2) (현금 및 현금성자산, 단기금융상품) 및

자기자본은 신청공고일 직전 회계연도

말 금액으로 하며, 투자(출자)금액은

다음과 같이 정의함

o 기존법인의 투자금액 : 내부유보금을

통한 2021년도 투자예정금액(구체적인

계산 근거를 적시할 것)

2) (현금 및 현금성자산, 단기금융상품) 및

자기자본은 신청공고일 직전 회계연도

말 금액으로 하며, 투자(출자)금액은

다음과 같이 정의함

o 기존법인의 투자금액 : 내부유보금,

출자 및 출연금 또는 이에 준하는

형태의 재원을 통한 허가받은 날

로부터 방송개시 후 1년간 투자예정

금액(구체적인계산근거를 적시할 것)

o 수정된 사항은 신청요령 62페이지 ‘납입자본금 등 규모’에서 산정

하신 금액과 동일합니다.



사업구역도 및 시설 배치계획의 <지역별 잡음 등급 구분> 표 수정 

(신청요령 136페이지)

o 신청요령 136페이지 사업구역도 및 시설 배치계획의 <지역별 잡음 

등급 구분>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
수정 전

<지역별 잡음 등급 구분>

수정 후

<지역별 잡음 등급 구분>

o <지역별 잡음 등급 구분>은 ‘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·작성요령 

및 표시방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-82호)’의 ‘초단파방송을 하는

방송국’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
